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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22-122
2022. 12. 5.

번호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나. 제 출 일 : 2022. 11. 15.

 다. 회 부 일 : 2022. 11. 18.

2.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다.「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 

3.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가. 세 입

  ◦ 해당 없음.

 나. 세 출

  ◦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38억7,226만9천원으로 2022년도 

예산 42억2,528만5천원 대비 △8.35% 감액된 규모임.

 (단위:천원)

구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3,872,269 4,225,285 △353,016 △8.35%

정책사업 1,780,082 1,812,093 △32,011 △1.77%

행정운영경비 2,092,187 2,413,192 △321,0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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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총       계 3,872,269 4,225,285 △353,016 △8.35%

일반공공행정 1,780,082 1,812,093 △32,011 △1.77%

입법및선거관리 1,780,082 1,812,093 △32,011 △1.77%

선진의회상 정립 1,780,082 1,812,093 △32,011 △1.77%

의정활동 지원 1,703,576 1,713,317 △9,741 △0.57%

의정활동 홍보 76,506 98,776 △22,270 △22.55%

기타 2,092,187 2,413,192 △321,005 △13.30%

기타 2,092,187 2,413,192 △321,005 △13.30%

행정운영경비 2,092,187 2,413,192 △321,005 △13.30%

인력운영비 1,921,288 2,258,992 △337,704 △14.95%

기본경비 170,899 154,200 16,699 10.83%

  ◦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은 의회 전체 예산의 

45.97%, 17억8,008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77%, △3,201만1천원이 감액되

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0억9,218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3.3%, △3억2,100

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음.

 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의회사무국 3,872,269 4,225,285 △353,016

선진의회상 정립 1,780,082 1,812,093 △32,011

의정활동 지원 1,703,576 1,713,317 △9,741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1,621,921 1,650,912 △28,991

인건비 40,499 33,367 7,132

일반운영비 111,456 97,057 14,399

여비 36,880 30,880 6,000

업무추진비 50,494 50,494 0

직무수행경비 15,225 17,900 △2,675

의회비 1,272,137 1,217,822 54,315

포상금 10,000 0 10,000

연금부담금등 39,600 39,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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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설비및부대비 8,390 55,000 △46,610

자산취득비 37,240 108,792 △71,552

국외 선진의회 연수 81,655 62,405 19,250

일반운영비 980 980 0

의회비 80,675 61,425 19,250

의정활동 홍보 76,506 98,776 △22,270

의정활동 언론 홍보 33,000 30,250 2,750

일반운영비 33,000 30,250 2,750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43,506 68,526 △25,020

일반운영비 43,506 68,526 △25,020

행정운영경비(구의회사무국) 2,092,187 2,413,192 △321,005

인력운영비(구의회사무국) 1,921,288 2,258,992 △337,704

인력운영비 1,921,288 2,258,992 △337,704

인건비 1,789,785 2,091,479 △301,694

직무수행경비 58,778 65,970 △7,192

포상금 72,725 101,543 △28,818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170,899 154,200 16,699

기본경비 170,899 154,200 16,699

일반운영비 111,638 95,259 16,379

여비 36,540 36,540 0

업무추진비 14,921 14,601 320

직무수행경비 7,800 7,800 0

  ◦ 주요 증액사업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행사운영비(정년퇴임식, 공로패· 기념품 등) : 3,000천원(신규)

    - 포상금(유공공무원, 명예퇴직공무원, 정년 격려 등) : 10,000천원(신규)

    - 기타직보수(정책지원관 등) : 529,507천원(76.14%)

    - 의원국외여비(의원국외연수) : 80,675천원(31.34%)

    - 공공운영비 : 49,851천원(26.36%)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시설비 : 8,390천원(△84.75%)

    - 자산및물품취득비 : 33,240천원(△68.28%)

    - 보수 : 1,260,278천원(△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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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202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포구 전체 예산액의 0.52%인 38억7,226만9천원으로 ‘선진의회상 

정립’ 예산 17억8,008만2천원과 ‘행정운영경비’ 20억9,218만7천원의 규

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42억2,528만5천원 대비 △8.35%, △3억

5,301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사업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

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2,899만1천원(△1.76%) 감액된 16억2,192만1천원을 편

성했음. 

  ◦ 인건비는 전년 예산 대비 713만2천원(21.37%) 증액된 4,049만9천원이 편성

되었음. 이는 기간제근로자(속기사무보조)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22

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편집 교정사)를 적용한 것

임. 

  ◦ 일반운영비는 전년 예산 대비 1,439만9천원(14.83%) 증액된 1억1,145만6천

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 내역은 직원 의정연수 위탁교육비(1,280만원), 

의원 노트북 소프트웨어(14개) 구입비(985만6천원), 인사위원회 심사수당

(360만원), 경하기 사용료(144만원), 의장 의전차량 렌트비(910만8천원) , 의

원 독감백신 구입(32만3천원), 전자회의시스템 연간 유지 보수비(833만1천

원), 정년퇴임식 관련 행사운영비(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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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비는 전년 예산 대비 600만원 증액된 3,688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국제

화여비인 의원해외비교시찰 등 수행경비(1인당 200만원→250만원)의 증액

에 따른 것임. 

  ◦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한 의회비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

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

비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 대비 5,431만5천원(4.46%) 증액된 12억

7,213만7천원이 편성되었음. 

     ▸ 의정활동비                           2억5,080만원(증액 1,320만원)

     ▸ 월정수당                            6억550만원(증액 3,978만7천원)

     ▸ 의원국내여비                         1,155만5천원(증액 34만5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원(△918만8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2,089만3천원(전년도와 동일) 

     ▸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770만원(증액 30만원)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3,040만원(증액 160만원)

     ▸ 의원정책개발비                           9,500만원(증액 500만원)

     ▸ 의장협의체부담금                          700만원(전년도와 동일)

     ▸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07만4천원(증액 125만4천원)

     ▸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421만5천원(증액 201만7천원) 

  ◦ 포상금은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이는 유공공무원 포상금 60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근속위로경비 100만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 3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음. 

  ◦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 예산 대비 △4,661만원(△84.74%) 감액된 839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전년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무국 재편 시설공

사를 완료하고 신규로 편성한 의원연구실(의장실 등 포함)도배 495만원, 의

회 연결통로(2층, 3층) 소방 관련 방화문 보강작업 344만원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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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취득비는 전년 예산 대비 △7,155만2천원(△65.76%) 감액된 3,724만원

을 편성하였음. 감액 요인은 전년도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집기품 

구매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실 구성 완료에 따라 소유 사유가 사라짐. 

주요 신규편성내역은 제9대 초선의원 행정전산장비(노트북) 14대 구매비 

3,080만원과 야외 행사시 필요한 이동식 앰프 구매비 244만원을 각각 편성

하고,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음. 기타 사업 편

성목은 예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음.  

  ◦“국외 선진의회 연수”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의회비(의원국외여비)로 구성

되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1,925만원(30.85%) 증액된 8,165만5천원을 편성하

였음. 이는 의원국외여비[1인당 여비: 262만5천원→350만원]를 증액 편성

한 것임.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일반운영비로서 의정활동시 필요한 기획보도비용

과 마포구의회 지역신문 광고금액으로, 전년 예산 대비 △2,227만원(△

22.55%) 감액된 7,650만6천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의정활동 언론 홍보’

사업은 출입 언론사(신규) 및 광고 횟수 증가(55회→60회)로 전년대비 275

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사업의 의회홍보동영상 

미제작과 의회보 제작 횟수 감소(2회→1회)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음.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비

와 기본경비로 구성됨. 

  ◦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직

무수행경비, 포상금으로서 전년 예산 대비 △3억3,770만4천원(△14.95%) 감

액된 19억2,128만8천원이 편성되었음.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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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보수(일반직 현원,18명)와 기타직보수(임기제등 현원, 10명)를 편

성하고, 특히 사진촬영 시간선택제(라급) 임금을 신규 편성함. 

  ◦ 기본경비는 행정사무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되며 전년 예산 대비 1,669만9천원(10.83%) 증액된 1억7,089만9천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특근매식비의 실현원에 맞춘 증액과 위원회실 공기청정

기 사용료 신규 편성, 케이블TV 시청료 1회선 추가 편성에서 기인한 것임.

5. 검토의견

  ◦ 202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38억 7,226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42억 2,528만 5천원 대비 △3억5,301만6천원(△

8.35%) 감액 편성됨. 

  ◦ 신규 편성된 사업은 의정활동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제9대 초선의원 노트

북 및 프로그램 구매, 경하기 사용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정년퇴임 등의 행사운영비, 유공 및 정년퇴직공무원 포상

금, 의원연구실 및 의회시설 보강비, 이동식 앰프, 정책지원관 및 사진촬영

직 인건비 등으로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적 범위에서 전년도와 같거나 

낮게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음. 

  ◦ 특히, 제9대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과 

의회비의 증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의 기타직 보수의 증가 이유로 전년도 대규모 시설사업인 본회의장 방

송통신 사업과 의회사무국 공간 재배치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예산액의 

큰 감소가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의회비는 총 12개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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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 4개 통계

목은 전년도 총액한도1)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

년 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2023년도 한도액은 전년대비 3.64% 증가

한 3억3,196만8천원으로 총액한도 설정 범위 내 있음. 

  ◦ 다만, 사업별 우선순위와 편성목별로 세밀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의정활

동 소요경비의 활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 편성 사업 중 의회청사 시설 개선, 직원 복리, 의정 정보화 활동 

지원, 선진 의회상 정립 등의 예산은 기능 강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의회 청사 시설은 내구연한의 따른 교체 및 보강 측면의 개선이 아

닌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업무량 조정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안과 안전을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청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 패러다임 전환 사례는 관용차량의 장기렌트 운용 경제성 검토 의견(8대,� 제

251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최은하� 위원장)으로 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음. 

  ◦ 둘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온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의 독

립성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의회 사무국에서는 금번 예산안에 퇴직공무

원 포상 차원의 유공공무원 격려 정책을 마련하였는데, 법령에서 의회 인

사권 독립 의지 차원의 의장이 표창권자로 규정된 것에 대한 조치로서 긍

정적으로 보임. 다만, 상훈의 품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과 공적심의를 철

저히 마련해야 하겠음.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산정방법) :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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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관리와 의회에 맞는 인재상을 

마련하여 조직·정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회 사무국이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조직 문화와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다양한 복리후생 사항들이 

좀 더 마련되어야 하겠음.

  ◦ 셋째, 의정 정보화 활동 지원은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차원으로 전

자회의시스템을 마련하고 유지보수비용을 편성하였는데, 최초 시스템 도

입 시 모든 기능의 필요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정 정보화 사업의 특성

을 감안하더라도,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의회내 이용자 조사 등의 미료로 

인해 시스템 설치 이후 기능 누락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등이 이뤄진 것을 

보면 사전 준비 등이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시스템 유지관리가 기능 추가인지, 누락 사항인지를 면밀히 검토하

여 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산 투입 결정 검토

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음.  

  ◦ 아울러, 제9대 초선의원 노트북 등 구매는 기초의원의 보좌인력이 없는 상

황에서 의원이 직접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용물품으로서의 훼손 및 분실의 대한 관리방

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음. 

  ◦ 넷째, 선진의회 정립과 관련한 해외 연수활동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

년도 2,625,000원/인 에서 3,500,000원/인 으로 증액되었음. 

  ◦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용처

리되었던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대폭 상승된 것임. 의원 해외 연수

활동은 선진지의 비교 견학을 통해 비교 우위 정책 등을 우리구에 반영할 



- 10 -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

지고 국내외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 조치가 해제되어 사업의 필요

성은 인정 되나, 코로나19확산에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의 

대외적 여론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겠음. 

  ◦ 또한, 의원국외여비 위법 집행 시 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2) 예산 삭감 

등 제재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된 바, 이에 대

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로 한정하고 있음. 

  ◦ 연구단체별로 한정된 예산범위 내 정책연구용역비로 발주 가능한데, 제한된 

인원 속에서 다수의 단체가 존재하면 소규모 용역이 발주되어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실한 용역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질 높은 

용역 결과로 정책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발주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여섯째,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한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2023년 성인지 예

산안을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은 성인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이와 관련해 의원국외여비 예산 삭감, 주민 공개 등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등 협의를 통해 자율 적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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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정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포구의회에서도 ‘모의의회 운영’ 및 ‘의원역량개발 사업’ 등에서 

성인지 예산안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 추진 사업들이 성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하겠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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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년도�신규사업�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1 인사위원회�심사수당 사무관리비 3,600

2 경하기�사용료 사무관리비 1,440

3 의원�노트북�소프트웨어�구입 사무관리비 9,856

4 의장�의전차량�렌트비 사무관리비 9,108

5 의원�독감백신�구입 사무관리비 323

6 전자회의시스템�연간�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 8,331

7 정년퇴임식�등�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2,000

8 공로패�및� 기념품�제작 행사운영비 900

9 유공공무원�포상금 포상금 6,000

10 명예퇴직공무원�근속위로경비 포상금 1,000

11 정년,� 명예퇴직공무원�격려 포상금 3,000

12 의원연구실(의장실�등� 포함)� 도배 시설비 4,950

13 의회�연결통로(2층,� 3층)� 소방�관련�방화문�보강작업 시설비 3,440

14 제9대�의원�행정전산장비(노트북)�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30,800

15 이동식�앰프�구매� 자산및물품취득비 2,440

16 사진촬영�시간선택제(라급)� 기타직보수 55,148

17 위원회실�공기청정기�사용료 공공운영비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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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

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

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